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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hild abuse cases such as the "16-month death of adopted children"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in our society and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Child abuse not only significantly 

violates children's human rights, but also leaves scars on the child's body and sometimes threatens their 

lives. As a result, laws related to child abuse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reorganized to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safely and grow healthy, but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Therefore,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 affecte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related laws of child abuse,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ompared to the US child abuse legislation and child protection system. 

▸Key words: Child Abuse, Child Welfare,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Law, 

Child Abuse Punishment Law

[요   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

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

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

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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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과 생후 2

주 신생아 학대 사망사건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 

상해·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서가 아니

라 현장조사 등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아동학대 사례를 제

대로 발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

련해 왔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라 한다)의 개정·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또한 2021년 3월부터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

도 등을 시행하여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였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

한 중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골자

로 하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및 근절대책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라 한다)을 공동 발의하는 등 아동 보

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시행되어 다양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학대 전담 인력 부족 및 전문

성 결여, 피해 아동 보호시설 부족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

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

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

대 관계 법제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Review

1. Significance of Child Abuse

아동학대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법적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성

적·정서적 학대, 더 나아가서는 ‘유기’나 ‘방임’도 포섭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

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행위 또한 아동학대

에 해당된다[2].

2. Legal System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아동복지

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

저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및 보호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3], 「아동학대처벌법」 에

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 피해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 관련 법제 개정을 거듭하고 있

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보호로서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4].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3.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Protection 

Support System

3.1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Child Abuse 

Investigation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민간차원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이후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

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자체 등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상담, 피해아동

과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학대행위자 등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6].

3.2 A System of Child Protection for Victims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아

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시

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위탁하는 등 학대 의심자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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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재학대 

및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분리

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쉼터 29개소(76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7개 시도 10개소→13개 

시도 1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

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7].

III. Status of Child Abuse[8]

1. Status of Child Abuse Reporting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020년 아동학

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2,251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응급아동

학대 의심사례는 1,858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7,071건

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전체 신고의 92.1%를 차지

하고 있다.

Category Incidence(%)

Case of Child 

Abuse

Case of Emergency 

Child Abuse

1,858

(4.4)

Case of Child Abuse
37,071

(87.7)

Same Report
557

(1.3)

General Consultation
2,761

(6.5)

Overseas Cases
4

(0.0)

Sum
42,251

(100)

Table 1.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2.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Cases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학

대 사례는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Year

Category
2018 2019 2020

Child Abuse 

Cases

Incidence 24,604 30,045 30,905

Rate of 

Increase
10.0% 22.1% 2.9%

Table 2. 3 Year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Unit: Incidence, %)

이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며, 그다음 대리양육자가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등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는 80%가 가정에서 발

생하고 있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를 발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학대사례가 감

소된 것이 아닌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Cases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4,934

건(4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는 12,130건(39.2%), 정

서학대·방임 1,086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996건(3.2%),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

서학대·성학대·방임의 경우는 19건(0.1%)으로 나타났다.

Type Incidence(%)

Physical Abuse 3,807 (12.3)

Emotional Abuse 8,732 (28.3)

Sexual Abuse 695 (2.2)

Neglect 2,737 (8.9)

Double Abuse 14,934 (48.3)

Sum 30,905 (100)

Table 3. Types of Child Abuse Cases

이를 종합해봤을 때,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 및 중복학대 사례

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Legal System in United States

1. Legal System 

1.1 Child Abuse Laws

미국은 「아동학대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아동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 아

동 지원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24시간 내에 아동학대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답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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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분리, 가정위탁 등의 업무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9]. 

또한 미국의 각 주는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아

동보호기관 설치·운영 및 신고의무자 지정, 신고접수 기관

의 초기 반응 및 조사, 재판과정 등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사정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학대사건은 부모의 친

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과정이 진

행되고 있다[10].

1.2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보

호서비스 관련부서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주로 

성적 학대와 관련된 신고접수,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 결

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상담이나 치료, 사

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11].

Type Content

Emergency 

Service

- Provision of Emergency Shelter

- Emergency Counseling

-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Counseling

- Emotional Counseling

- Consultation on Special

  Issues(Drug Addiction)

Intensive 

Counseling

- Intensive counseling servic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Parent 

Education

- Educational services such as

  family planning, infant care meth

  ods, and child discipline laws

Parent-Aide
- Child care in place of paren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Table 4. Child Protection Service

2. Differential Response System[1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는 신고,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피해사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전통

적 아동보호서비스와는 달리 전체 신고, 접수사례를 아동

학대 사건의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조사 대응(조사트랙)과 

가족사정(비조사트랙)으로 구분하여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 대응은 대부분 아동이 심각한 학대피해

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에 해당되며, 사법개입가능

성이 있는 사건과 사법기관의 법리적 해석을 위해 학대판

정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로서 차별성

을 두어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사정으로 

넘겨지는 사건은 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에 해당되며, 학

대가정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

스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통해 아동보

호워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대응체

계의 워커들에 비해 장기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3. Punishment Regulations

미국의 각 주는 「형법」에서 학대와 방치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본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

러(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모의 양육권 

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신고 시 사법･경

찰 당국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72시간까지 해당 아동 

보호가 가능하며, 법원 명령을 통해 아동 보호조치 및 격

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13].

V. Countermeasures

1. The Necessity of Fact-finding

정부와 국회에서는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거나, 근본적

인 해결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행 법제도상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14].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근절위원회(CECANF)’를 통

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결정하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5]. 

이에 우리나라도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 

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

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Recrutment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개입 공공화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가 

시행되어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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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

치를 판단하는 전담공무원은 730여 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은 아동학대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관해 온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오던 이들이 대다수에 해당되므로 전

담공무원의 전문성 또한 문제로 남아있다[16].

Fig. 1. Status of Assignment

이에 장시간 근무와 책임 의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전담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전담

공무원 인력을 보충하여 1인당 맡는 사건을 줄여 업무 강

도를 낮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Immediately Expand the Separation Facilities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

대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떼어놓기 위한 ‘즉각분리제

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즉각 분리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낯

선 생활환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며, 시설 배치를 통해 개

별적 삶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 학대피해아

동 쉼터는 105개소, 일시보호시설은 13개에 불과하며, 보

호시설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낮은 처우

를 받고 있어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아동을 보호할 시설 부족으로 인해 즉각 분리의 활

용도가 떨어지며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무분별한 가정 

복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분리가 

아닌 아이들이 안전해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보호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VI. Conclusions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

가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

임성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아동학

대 신고와 발견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동학대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으로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가 마

련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및 일시보호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시설 등

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방안으로 첫 번째, 미국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사망 사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진

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 인력·재정운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증원하

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직접적인 권한 등을 부여하

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충

분한 즉각분리시설(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집

중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

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동학대 

문제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동학

대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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